
  주입배관 연결부 등에서 인화성물질인 에탄올이 누출되는 등 화재·폭발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실시

  에탄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해·위험성 정보 제공 소홀
»  에탄올(C2H5OH, 분자량 46), 인화 또는 폭발범위(상한/하한 : 19/3.3%), 인화점(13℃), 자연발화온도(363℃) 

에탄올 주입 배관 근처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·화재 

●  산업안전보건법   �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
●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제239조(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)
●  고용노동부 고시   �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
●  KOSHA Guide   �F-1-2023(용접·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)

참고법령 및 기준

지열시스템 배관 내에 에탄올을 주입하는 작업 중 주입배관 등에 압력이 상승하여 배관 틈새로 에탄올이 
누출된 상태에서 폭발위험이 있는 근처 장소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·화재 
발생(사망 1명, 부상 1명)

재해발생 원인

    화재·폭발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금지➊

»  에탄올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폭발,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이 되는 고온 불꽃 등이 발생하는 
용접작업을 금지

    에탄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작업자에게 위험성 제공➋

»  에탄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, 물리·화학적 특성, 취급상 유의 사항, 위급 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 조치 요령 등을 
파악하여  작업장에  게시하고  안전 
교육 실시
※ 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는  산업 
안전포털 → 산재예방정보 → 화학 
물질정보 검색

재해예방 대책

재해사례（에탄올）

➊ 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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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 화기 취급 작업 시 안전

Safety Tip

         

핵심 위험요인

건설현장 화기 작업 시 안전수칙

  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화기작업 시 인화성물질의 화학적 특성, 유해위험성 미인지로 인한 폭발·화재, 건강장해, 
가스, 분진 등 폭발위험장소 내 정비 보수 작업 중 폭발·화재, 화재 시 자극성, 부식성, 독성가스가 발생하여 중독 
및 설비 부식 유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

안전작업수칙

  현장 작업장에 발화물질을 적재할 경우 그 양을 제한 해야 하며  
초과할 경우에는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.
  소화기는 작업자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.
  소화기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며, 점검책임자를 배치한다.
  소화기가 있는 장소를 표시하고, 화재위험 장소에는 화재위험 
경고표시판을 설치한다.
  모든 작업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.
  화재 시에 자동 작동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 해야 하며 수시로 
점검해야 한다.

  화재 시에 작업자 비상로를 표시하고 비워 놔야 한다.
  비상 시를 대비, 현장 내 소방로를 만들어 놔야 한다.
  화재 시에는 화재장소를 명확하게 소방서에 신고한다.
  작업자 옷에 불이 붙은 경우 절대로 뛰어다녀서는 안 되고, 
불꽃을 담요나 이불 등으로 덮어서 끈다.
  화재발견 시 초기에 소화기로 즉시 진화작업을 해야 한다.
  화재 발생지점의 문과 창문을 닫아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다.
  작업시작 전에 대피로를 확보해 주고 사전에 작업자에게 알려 
주어야 한다.

안전작업방법

가스통의 보관①
  보관 시 다음 장소는 금지
-  지하나 평면보다 낮은 위치, 계단, 마루바닥, 복도나 통로, 주차장, 
작업장

  통풍이 잘되게 하고 주의 표시판을 설치한다.
  보관장소의 보호구역을 만든다.
  철망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.
 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비치한다.
  압축가스통은 가능한 세워 둔다.
  보호캡이나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.

  보관장소에서의 압축가스 재공급을 피한다.
  가스통은 발열물질 및 발화성 설비나 장비에서 최소한 5m 이상 
거리를 두어야 한다.
  가스통 주변에서 흡연이나 성냥·라이터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 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, 최소한 1/100 공간의 통풍창 
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보호구역  범위  내에는  발화물질을  제거하고  주의사항  및 
위험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가스통의 보관②
  보관 시 다음 장소는 금지
-  복도나 차도 중간지역, 계단의 공간, 작업장, 옥상, 출입이 쉬운 
마루바닥 등

  보관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판이 있어야 한다.
  보관장소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곳으로 분류한다.

  보관장소는 발화물질(담배 등) 금지표시를 해야 한다.
  보관장소 위치 등 공고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보호구역을 
설정하여야 한다.
  소화장비 및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보관장소는 일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.


